
사천시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출일자 : 2002. 5. 17

나.  출 자 : 사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2. 5. 17(의안  25 )

라. 심사일자 : 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 원회(2002.5.23)

2. 안이

◦ 도시계획조례 제정(2001. 12 .19공포) 이 에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 가능한 건축물

의 용도추가, 자동차 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세분과 부합되게 조정등 그 시행에

필요한 사항에 하여 사천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기 함.

3. 주요골자

가. 제24조 제12호 “일반상업지역, 심상업지역,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내의

근린생활시설”을 “일반상업지역, 심상업지역, 근린상업지역,유통상업지역 공

업지역내의 근린생활시설”로 한다.

나. 별표4 아목, 별표5 차목, 별표17 아목 단서 “경정비공장”을 “자동차부분정비업”으

로 한다.

4. 원 검토보고

   가. 항만시 보 지구안에  가능한 행 에 공업지역내의 근린생활시 을 추가하는 

것  도시계획조   까지는 공업지역(신항만, 노산공원 , 구항만, 람

착장 부근)내에  근린생활시 을 치할 수 있었 나 

   나. 도시계획조  시 이 지역이 항만시 보 지구로 지 할 때 가능행 로 규 하

지 않아 시민의 권리행사를 약하므로 이를 로 잡  하여 개 하는 것이며,

   다. 경 비공장을 자동차부분 비업 로 꾸는 것  자동차 리법시행  12조 1항 

3 에 규  용어로 수 하  한 것 로,

   라. 주민의 재산권 행사 범 를 히며, 법  안 을 도모하고 , 용어의 동을 피하

 한 개 안 로 원안 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.

5. 질의  답변 요지 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 결과 : 원안의결


